
Ⅱ. 비거주자 판정과 과세방법

□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구분

Q1.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A.  국내에 주소(住所)를 두거나 183일(’14.12.31.이전 양도분은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를 
비거주자라 합니다.

Q2. 거주자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A.A.  계속하여 183일(’14.12.31.이전 양도분은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Q3. 비거주자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A.A.  계속하여 183일(’14.12.31.이전 양도분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Q1.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은?

 A.A.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3장
(제88조 내지 제118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고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제4장 비거주자의 납세
의무에서 거주자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과세대상은 소득법 §119 9에서 별도 규정하면서 과세방법은 
소득세법 §121②에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구    분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의무 범위 국내·외 소재 자산 국내 소재 자산

과세대상 소득법 §94 1∼4
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중 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     용 적용 배제1)

자경감면 적     용 적용 배제2)

원천납부의무 의무 없음 의무 있음3)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자 적     용 적용 배제
기타 적      용 적     용

   1) 다만,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소령 §154①2 다목)

   2)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는 적용
   3) 개인 간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원천징수의무 면제



Q2. 비거주자도 비과세가 되나요?

 A.A.  ’10.1.1.이후 양도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보유한 국내소재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법 §89①3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하지 않으며, 

   ○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더라도 동법 §95② 표2에 정한 최고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1에 정한 최고 
30%를 적용＊합니다.

      * 다만, 조특법 §98의3, §98의5, §98의6을 적용받는 과세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이면 표2에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표 1]
보 유  기 간 공  제  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Q1. 어떤 경우에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나요?

 A.A.  ’04.1.1.이후부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과 
비상장 주식 등을 제외)을 양수하는 자(2007.1.1.이후는 
양수자가 내국법인·외국법인 경우만으로 개정)는 

   ○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합니다.

Q2. 원천징수세액은 공제가 되나요?

 A.A.  비거주자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당해 양수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
(확정) 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 예정(확정)신고
세액을 산정합니다.

Q3. 원천징수세액 방법은?

 A.A.  양도실가액×10%와 실가양도차익×20%중 적은 금액을 원천
징수세액으로 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 ’09.2.4.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